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5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80,014,575 47,400,437

일반회계 1,411,427,093 42,342,813

특별회계 168,587,482 5,057,624

공기업특별회계 141,015,222 4,230,45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7,138,186 2,014,146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3,877,036 2,216,311

기타특별회계 27,572,260 827,16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18,403 171,552

수질개선특별회계 659,955 19,799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941,000 118,2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0 6

주택사업특별회계 2,736,745 82,102

농공단지특별회계 2,435,648 73,069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00,500 3,01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685,809 80,574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2,500 37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84,861 35,546

도시개발특별회계 4,804,000 144,12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292,639 98,779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2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06,34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확정 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가 있는 경우 시의회의 협의를 얻어 간주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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